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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군의 위헌·위법적인 청사 점거에 대한 중앙선관위 입장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약 300명의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등에 진입하였습니다. 계엄군은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청사 출입통제 및 경계작전을 실시하는 등 3시간 20분 가량 중앙선관위 과천

청사를 점거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계엄군의 내부자료 반출은 없었습니다만, 

추후 피해 여부를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확인·점검할 예정입니다.

 중앙선관위는 대한민국 헌법 제114조에 따라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헌법상 독립기관입니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중앙선관위에 대한 이와 같은 계엄군의 점거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이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아울러 관계 당국은 국민주권 실현 

주무 기관인 선관위 청사에 대한 계엄군의 점거 목적과 그 근거 등에 관해 

주권자인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

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중앙선관위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흔들림 없이 헌법기관으로서 

주어진 임무를 다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중립의 자세로 공정한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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